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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이홍섭
3706-1500

김창섭
3706-1530

유은주
3706-1535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7예산액 (A) 2018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20,827)
20,827

(x41,696)
41,696

(x20,869)
20,869

(x100)
100

자치단체경상보조
금

(x20,827)
20,827

(x41,696)
41,696

(x20,869)
20,869

(x100)
100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□ 사업개요

회 계 소방안전특별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
○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-자치구 가스 안전장치 설치 대상 : 346가구

사업비
(당해년도)

83,386천원 [국비]41,696천원 [시비]41,690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41,690천원 [기타]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자치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(346가구)
41,696,000원

= 41,696천원



- 2 -

3 사 업 설 명

4 사 업 효 과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1,696

교부의뢰 2018.03 서울시 → 산업통상자원부

자치구 교부 2018.04 서울시 → 사업시행 자치구

사업완료 2018.05~2017.12 41,696 한국가스안전공사

□ 사업목적
○ LPG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로 서민층 생활안전

도모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(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)

및 제13조(지방비 부담 의무)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(지원근거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제1항 제2호
LPG호스 사용주택 2020. 12. 31일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

□ 사업내용
○ 대 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
○ 규 모 : LPG 호스사용 346가구
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2018. 12.
○ 사업내용 :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○ 총사업비 : 83,386천원(국고 41,696천원, 자치구 41,690천원)

□ 추진경위
○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12년부터 정부(산업통상자원부)와

지자체(구청)간 매칭방식(50:50)으로 추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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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
○ LPG 호스로 설치된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서민층 가스시설

안전확보

2014년도 ○목표 : 325가구 / 실적 : 325가구

2015년도 ○목표 : 290가구 / 실적 : 287가구

2016년도 ○목표 : 199가구 / 실적 : 199가구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6
(x22,988)
22,988

(x-)
0

(x-)
0

(x22,988)
22,988

(x22,988)
22,988

(x-)
0

(x-)
0


